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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 론 

   

  방사선원을 취 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직무 

수행의 과정에서 피폭하는 직업상 피폭은 방사선장해 

유무의 인 계를 단하는데 기 자료로 사용되므

로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 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

종사자에 하여 개인선량계를 지 하고 그 결과를 

측정하여 허가등의 사업폐지시까지 구보존하여 

리하며 이를 한국동 원소 회에 통보하여 피폭기록

리 DB에 수록하여 리하고 있다.

   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재 

공식기록은 1977년 당시 과학기술처가 리하고 있는 

기록부터 시작한다. 법정기록양식은 방사선작업종사자

의 개인식별항목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개인

선량계의 착용기간동안의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하도록 

되어있다. 그러나 1977년부터 1983년 3/4분기까지의 

보고자료에는 개인식별항목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

어 있지 않다.

  이번 연구에서는 과거기록에 한 검증을 해 당

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, 피폭선량기록 보고 련 

근거를 규명하고자 과거 1960년 부터 련 법령등을 

검토하고  한 과거 폐지기   인허가 기 에 

한 서류를 주 기 의 조를 통해 조사하여 동 연구

과제를 수행하 으며, 회에서 서류로 보 인 35개 

상기 에 한 개인정보  인허가내역등은 아래와 

같이 조사하여 동 자료에 한 검증 연구를 수행하고

자 하 다.

 재료 및 방법

  

  국가 피폭선량 기록 리 기 인 한국동 원소 회

에서는 1984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록부터 방사선

종사자정보 앙등록센터시스템(Radiation workers 

Information System)에서 산 리를 하고 있고, 개

인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가 없는 1977～1983년(3/4분

기)까지의 기록을 상으로 하 다. 

표 1 1977~1983년 피폭선량정보 보 자료 황

년도 ‘77 ‘78 ‘79 ‘80 ‘81 ‘82 ‘83 계

기 수 14 20 25 24 21 19 19 136
(35)

종자사수 293 469 525 809 690 654 487 3,918
(2,122)

  수행방법으로는 우선 과년도 개인별 식별정보를 수

집하기에 앞서 과거 피폭선량기록 자료에 한 보고

가 원자력 계사업자로부터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인

하기 하여 원자력법(1958년-1984년), 방사성동 원

소등의 리  그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어령(1970-73

년)과 동 시행규칙(1967년:원자력청 고시), 원자로의 

건설  운 ․ 리 등에 한 규정 시행규칙(1975년)

등을 검토 정리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.

 

  법인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 기 에 

한 정보를 수집하기 하여 과거 피폭선량 기록 보

 기  36개 기 에 한 검증작업을 하여 한상

공회의소의 기업정보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 

국세청의 기업정보를 수집하 다. 아울러, 한국원자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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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기술원이 운 하고 있는 방사선안 리 통합정

보망을 활용하여 11기 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하여 

수집하 다.

 상기자료를 토 로 회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등의 

사업폐지기  약 100여개에 한 피폭방사선량 서류

를 검토하 고 해당기 이 보존하고 있는 방사선작업

종사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 다. 

 결과 및 고찰 

  

    한국동 원소 회에 미등록된 상태로 보 인 

피폭기록에 한 연도별 종사자수를 나타내고 있는

데, 이 기록에 해 인터넷, 정부기   해당기업에 

직 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하여  35개 

기 ( 복 포함) 2,122명(검증후 1,962명)에 한 

조사를 원자력 계 사업자와 비원자력 계사업자

로 나 어 실시하 다. 

  최종 검증된 결과를 보면 원자력 계사업자는 11

개 기  1,574명  1,065명이 확인되어 67.6%의 검

증률을 보 고, 비원자력 계사업자 24개 기 은 

388명  불과 45명만이 확인되어 11.6%의 조한 

상태로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. 

 결  론 

  

  「과거 피폭선량자료 균질성 확보방안」연구는 

과거 미검증된 1977년부터 1983년까지의 피폭선량 

자료에 한 종사자 개인정보와 그 당시 작업환경

과 피폭선량값의 상 계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

을 확보하기 하여 실시하는 과제로서 1차년도에 

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)

와 인허가 내역을 확인하 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

할 수 있을 것이다.

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원자력 계사업자는 여러 

가지 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

나 비원자력 계사업자는 재 존재하지 않는 기

도 있을뿐더러 재 존재하는 기 도 방사선과 

무 한 경우가 많아 원할한 조를 바라기 힘들었다. 

  결국 1차년도 조사에서 개인정보가 확인된 종사

자 1,110명만이 앞으로 2차  3차년도 연구를 통

해 국가기록으로 확정될 수 있는 상자로 볼 수 

있다.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종사자에 

해서는 더 이상 국가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 

방법은 없을 것으로 단된다.

  다만, 한가지 과거 미등록 피폭기록  한국원자

력연구에서 보 인 자료(1977년 이  자료까지도 

보 임)는 서류가 아닌 별도의 필름으로 보

이므로 차기 연구과정에서 검증여부를 단하여 3

차년도 국가기록 등록시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

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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